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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서면질문)

【 자치행정과장 : 박영재 / 자치운영팀장 : 조은영 / 주무관 : 행정 7급  안수영 】
                                             연락처(☏) : 2600-6159

 이종숙 의원 구정질문 내용
1. 가양2동 ◦◦◦ 동장이 본 의원에게 주민자치위원회에 불참해 줄 것을 

요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면 안 되는지 
법적 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내용 -------------------------------------------------------- (자치행정과)
  ○ 먼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구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설치)에 

따라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제17조(구성 등)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1명(당연직 고문 제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2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제26조(회의소집)에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의 범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며, 상위 기관 및 구 고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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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심도있는 검토 후에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참석 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점 송구스럽게 생
각하며, 원활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